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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감면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충청남도

조 치 기 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충청남도

내 용

1. 업무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및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무신고가산세 부과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 5. 28.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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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한 산출세액 등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

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2014두12505)한 바 있다.

따라서 세종시 및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세종시 및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은 2015. 5. 28.부터 2018. 4. 23. 사이에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하였으나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

세액을 과소 신고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세종시의

경우 [별표 1] “세종시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현황”과 같이 31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총 20,726,510원을 잘못 부과하였고,

천안시 등 3개 시ㆍ군의 경우 [별표 2]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의 취득세 착오 감면

분에 대한 추징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현황”과 같이 16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총

39,271,890원을 잘못 부과105)하였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105)｢지방세기본법｣(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산출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47건

모두 2015. 12. 29. 이전에 신고된 사항으로서산출세액은 제대로 신고하였으나감면 규정을잘못 적용하여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과소신고가산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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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정당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세종시 및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된

2016. 1. 1.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를 제대로 하였으나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세종시의 경우 [별표 3] “세종시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누락 현황”과 같이 전체

3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총 40,643,130원의 부과를 누락하였고, 천안시 등 4개

시ㆍ군의 경우 [별표 4]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누락 현황”과 같이 24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총

7,195,410원의 부과를 누락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세종시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신고가산세를 잘못 부과한 31건 중 이미 납부한 26건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며 부과 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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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충청남도도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천안시

등 관하 시ㆍ군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후속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잘못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20,726,510원을 부과 취소 또는 환급하고, 부과 누락한 과소신고

가산세 40,643,130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관하 천안시 등 3개 시ㆍ군으로 하여금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잘못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39,271,890원을 부과 취소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천안시 등 4개 시ㆍ군으로 하여금 부과 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 7,195,410원을 부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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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세종시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납세자명 취득일 추징일 취득세추징액(본세) 무신고가산세부과액

계 103,633,010 20,726,510

1 - 2013. 4.5. 2016. 8.1. 1,093,000 218,600

2 - 2013.3. 21. 2016. 8.1. 962,670 192,530

3 - 2013.3. 29. 2016. 8.1. 2,269,950 453,990

4 - 2013.2. 21. 2016. 8.1. 1,972,310 394,460

5 - 2013.4. 10. 2016. 8.1. 3,519,650 703,930

6 - 2012. 11.29. 2015.11. 9. 1,070,000 214,000

7 - 2011.5. 12. 2015. 8.6. 1,200,000 240,000

8 - 2012.12. 7. 2015. 8.6. 3,441,690 688,330

9 - 2012.11. 5. 2015. 8.6. 2,481,570 496,310

10 - 2012.10. 9. 2015. 8.6. 2,803,230 560,640

11 - 2011. 12.27. 2015. 8.6. 3,656,500 731,300

12 - 2011. 12.30. 2015. 8.6. 3,623,820 724,760

13 - 2011. 12.30. 2015. 8.6. 2,527,680 505,530

14 - 2011.8. 25. 2015. 8.6. 2,814,680 562,930

15 - 2011. 11.30. 2015. 6.1. 2,974,480 594,890

16 - 2011. 12.13. 2015. 6.1. 2,860,480 572,090

17 - 2011. 11.30. 2015. 6.1. 2,860,480 572,090

18 - 2011. 12.13. 2015. 6.1. 2,860,480 572,090

19 - 2011. 12.13. 2015. 6.1. 2,860,480 572,090

20 - 2012.2. 15. 2015. 6.1. 5,395,780 1,079,150

21 - 2015.2. 13. 2017.5. 10. 3,120,000 624,000

22 - 2015.1. 29. 2017.5. 10. 11,070,000 2,214,000

23 - 2014.6. 30. 2017.3. 10. 20,769,000 4,153,800

24 - 2011.12. 5. 2015. 6.1. 2,631,640 526,320

25 - 2011. 12.12. 2015. 6.1. 2,631,640 526,320

26 - 2012. 10.26. 2015. 6.1. 3,011,000 602,200

27 - 2011.8. 31. 2015. 8.6. 1,900,000 380,000

28 - 2011. 11.25. 2015. 8.6. 1,890,000 378,000

29 - 2011. 12.22. 2015. 8.6. 320,000 64,000

30 - 2013.2. 12. 2016. 4.1. 2,590,800 518,160

31 - 2013. 3.8. 2016. 8.1. 450,000 90,00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제출자료 재구성



- 162 -

[별표 2]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무신고가산세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관할 관서 납세자명 취득일 추징일 취득세추징액(본세) 무신고가산세부과액

계 196,359,610 39,271,890

1 천안시 - 2012.7. 13. 2015. 6.1. 4,417,310 883,460

2 천안시 - 2012.8. 28. 2015. 6.1. 1,641,180 328,230

3 천안시 - 2013.3. 22. 2016. 5.4. 730,000 146,000

4 천안시 - 2013.6. 28. 2016. 7.8. 1,580,000 316,000

5 천안시 - 2012.12.20. 2016. 4.7. 1,353,780 270,750

6 천안시 - 2012.8. 21. 2016. 4.6. 1,150,000 230,000

7 천안시 - 2012.8. 24. 2016. 4.7. 4,000,000 800,000

8 천안시 - 2012.3. 19. 2016. 4.7. 5,800,000 1,160,000

9 천안시 - 2013. 4.1. 2016. 5.2. 1,880,000 376,000

10 천안시 - 2012.1. 31. 2016. 4.6. 5,553,870 1,110,770

11 천안시 - 2012. 4.3. 2016. 4.7. 1,500,000 300,000

12 천안시 - 2012.5. 25. 2016. 4.7. 1,400,000 280,000

13 천안시 - 2011.3. 14. 2016.3. 10. 11,402,420 2,280,480

14 당진시 - 2012.8. 22. 2015. 10.28. 58,951,760 11,790,350

15 금산군 - 2015.3. 30. 2017. 5.1. 4,214,560 842,910

16 금산군 - 2015.4. 14. 2017. 5.1. 90,784,730 18,156,940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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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세종시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과소신고가산세부과 누락 현황

(단위: 원)

연번 납세자명 취득일 추징일
취득세추징액

(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누락액

계 406,431,540 40,643,130

1 - 2016. 10. 31. 2017.4.10. 389,922,060 38,992,200

2 - 2017. 2.18. 2018.2.10. 1,062,290 106,220

3 - 2017. 2.24. 2017. 11. 10. 15,447,190 1,544,71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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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충청남도 관하 시ㆍ군의 취득세 착오 감면분에 대한 추징 시 과소신고가산세부과 누락 현황

(단위: 원)

연번
관할
관서

납세자명 취득일 추징일
취득세추징액

(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누락액

계 71,954,960 7,195,410

1 천안시 - 2016.2. 4. 2017.4. 8. 340,970 34,090

2 천안시 - 2016. 2.29. 2017.4. 8. 1,530,520 153,050

3 천안시 - 2016.4. 4. 2017.4. 8. 499,500 49,950

4 천안시 - 2016. 4.29. 2017.4. 8. 205,090 20,500

5 천안시 - 2016. 4.29. 2017.4. 8. 438,500 43,850

6 천안시 - 2016. 5.31. 2017.4. 8. 1,037,350 103,730

7 천안시 - 2016. 6.30. 2017.4. 8. 462,720 46,270

8 천안시 - 2016. 6.29. 2017.4. 8. 1,763,880 176,380

9 천안시 - 2016. 7.27. 2017.4. 8. 3,350,500 335,050

10 천안시 - 2016. 9.30. 2017.4. 8. 87,350 8,730

11 천안시 - 2016.10. 14. 2017.4. 8. 1,600,060 160,000

12 천안시 - 2016.10. 27. 2017.4. 8. 119,850 11,980

13 천안시 - 2016.10. 27. 2017.4. 8. 3,406,300 340,630

14 천안시 - 2016.10. 26. 2017.4. 8. 166,950 16,690

15 천안시 - 2016.12. 27. 2017.4. 8. 15,485,640 1,548,560

16 천안시 - 2016.4. 8. 2016.6. 8. 34,032,810 3,403,280

17 공주시 - 2017. 6.20. 2017. 6.22. 414,000 41,400

18 공주시 - 2017. 6.21. 2017. 6.22. 3,900,000 390,000

19 서산시 - 2017.10. 25. 2018.2. 6. 92,470 9,240

20 서산시 - 2018. 1.31. 2018.4. 5. 819,300 81,930

21 서산시 - 2018. 1.31. 2018.4. 5. 819,300 81,930

22 부여군 - 2018. 3.19. 2018. 4.10. 653,630 65,360

23 부여군 - 2016. 7.14. 2016.9. 1. 464,580 46,450

24 부여군 - 2016. 1.22. 2016. 1.22. 263,690 26,360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